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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개요
	1. 공고일 현재 「건축사법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.
	2.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,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정한다.
	3. 공동응모 시 업체수를 2개사 이내로 제한한다.
	4. 공동응모 시에는 공동응모자 모두 위 응모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	1. 2차 심사에 진출할 5개안 선정
	2. 1차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5개 안을 대상으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




